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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변경 대비표 ] 
 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2. 효력발생일 : 2023.11.09 

3. 정정사유 

- 클래스 신설 

-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(1등급→2등급) 

-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

 

<집합투자규약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클래스 신

설 
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

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

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

1~11. <생략> 

<신설> 
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

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

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

1~11. <좌동> 

12. CLASS C-P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

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

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

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

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13. CLASS C-Pe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

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

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

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

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

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14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

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

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

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

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

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

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

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클래스 신

설 
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

① <생략> 

1~11. <생략> 

<신설> 
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

① <좌동> 

1~11. <좌동> 

12. CLASS C-P 수익증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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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CLASS C-Pe 수익증권 

14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

클래스 신

설 

제39조(보수) 

③ <생략> 

1~11. <생략> 

<신설> 

제39조(보수) 

③ <좌동> 

1~11. <좌동> 

12. CLASS C-P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2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90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 % 

13. CLASS C-Pe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2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4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 % 

14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20%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25%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 % 

 

<투자설명서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정기갱신에 

따른 업데

이트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

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

-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

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
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

클래스 신

설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 

<신설> 

[요약정보] 투자비용 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) 

클래스 신

설 

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<신설>  

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기타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

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

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

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

우는 제외) 

클래스 신

설 
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
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<신설> 
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
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Class C-P : E7460 

Class C-Pe : E7461 

Class S-P(퇴직) : E746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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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갱신에 

따른 업데

이트 
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9. 집

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, 13. 보

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 3 부. 집합투

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

항, 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- 
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9. 집

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, 13. 보

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 3 부. 집합투

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

항, 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

클래스 신

설 

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

<신설> 

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

기타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

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

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

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

우는 제외) 

결산에 따

른 위험등

급 변경(1

등급→2등

급) 
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

투자자 유형 

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

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

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

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34.50% 

입니다. 

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

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, 당

사의 투자위험등급상 첫번째로 높은 투자

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

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매우 높은 

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

하며, 해외 천연자원(Natural Resource) 주

식의 높은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

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

기대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. 
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

투자자 유형 

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

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

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

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24.06% 

입니다. 

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

자위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, 당

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두번째로 높은 투자

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

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높은 투자위

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 해

외 천연자원(Natural Resource) 주식의 높은 

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

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기대수익

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. 

클래스 신

설 

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 

<신설> 

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 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): 근

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

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

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

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e): 근로

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

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

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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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

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우는 제외) 
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

직)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

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

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

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

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

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

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

된 경우는 제외) 

클래스 신

설 
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

수 및 비용(연간, %) 

<신설> 

제2부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

및 비용(연간, %) 

<표1> 

 

<표1> 

구분 

지급비율(순자산총액의 %, 연) 

집합투

자 

업자보

수 

판매회사 

보수 

신탁업자 

보수 

일반사무 

관리회사 

보수 

총보수 
기타 

비용 

총보수 

∙ 비용 

(동종유형 

총보수) 

합성 

총보수∙비용 

(모투자신탁 

총보수비용 포함) 

증권 

거래 

비용 

C-P 
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- 

퇴직연금 

0.2000 0.9000 0.0300 0.0150 1.1450 - 1.1450 - 2.0588 - 

C-Pe 

수수료미징구-

온라인- 

퇴직연금 

0.2000 0.5400 0.0300 0.0150 0.7850 - 0.7850 - 1.6988 - 

S-P 

(퇴직) 

수수료미징구-

온라인슈퍼- 

퇴직연금 

0.2000 0.2250 0.0300 0.0150 0.4700 - 0.4700 - 1.3838 - 

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
사유 

발생시 
- - - 

사유 

발생시 

 
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• 비용 

구분 
투자기간 

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

수수료미징구- 

오프라인- 

퇴직연금(C-P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117 238 364 630 1,391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209 424 646 1,108 2,387 

수수료미징구- 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80 164 251 436 97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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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- 

퇴직연금(C-Pe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73 351 536 922 2,006 

수수료미징구- 

온라인슈퍼- 

퇴직연금 

(S-P(퇴직))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48 98 151 263 591 

판매수수료 및 보수ᆞ비용 

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
141 287 438 757 1,660 

 

<간이투자설명서>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

정기갱신에 

따른 업데

이트 

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

용전문인력 

- 

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

용전문인력 
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

클래스 신

설 

투자비용 

<신설> 

투자비용 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) 

클래스 신

설 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<신설>  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

기타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

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

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(단, 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

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∙설립된 경

우는 제외) 

 


